
제517호                           시     보                          2017. 8. 1(화)

- 1 -

군산시 공고 제2017-1309호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하여 군산항 화물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개정

    - 당초 :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 변경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군산항화물유치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 개정

  다. 기타

    - 각 조, 항, 호에 표기된 컨테이너화물을 화물로 일괄 개정

3. 의 견 제 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항만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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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항만물류과(전화 063-454-

2803, 팩스 063-454-2789, 전자우편 missah@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 : 군산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정책계(063- 454-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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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5조(물류비용의 지급 범위)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를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을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으로,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사업심

의위원회”를 “군산항화물유치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로 한다. 

9. “기타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기타 화물 유치”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1.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을 “화

물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으로 한다.

제9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①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규모”를 “화물유

치 지원규모”로 한다.

제13조(사업계획 수립)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군산항 화

물 유치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3호 및 제3조3호의 자동차 환적

화물에 대한 규정은 이 시행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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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항 컨테
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서 ------------
--.

제5조(물류비용의 지급 범위) 「군
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
례」--------------------.

 제5조(물류비용의 지급 범위) 「군
산항화물유치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
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규
모․대상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
하여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
원사업심의위원회 ------------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10인이내의 위원 ---------
---------------.

  9. 기타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관
하여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규모․대상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군
산항화물유치지원사업심의위원
회 -------------------------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0인이내의 위
원 ----------------------.

  9. 기타 화물 유치에 관하여 ----
----------------.

제3조(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금 지
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지원금 지급 대상) ---------
-----------------.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1.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1. 화물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① 컨
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규모 및 대
상은 ------------------.

제9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① 화
물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은 ---
---------------.

제13조(사업계획 수립) 군산항 컨테
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
-------------.

제13조(사업계획 수립)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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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2017-1312호

공      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비해 수수료율이 현저히 낮아 폐기물의 감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도 불부합되어 환경부 및 전북도 

  권고에 따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가격 조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개정(안 제24조 제1항 제5호 가목)

  나. 수수료 부과‧징수 별표 개정(안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27조 3항)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안 별표 1)

    -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안 별표 8)

    - 종량제 봉투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안 별표 9)

     ※ 수수료 현실화율 반영

  다.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형식 개정(안 별표 4-3)

  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용어 정의 삭제 

  마. 조 제목, 문구 및 오타 수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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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 063-454-3453,  FAX : 063-452-8166)

    - 전자우편 : i1ugirl@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전화: 454-3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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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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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재”를 “게재”로 한다.

제13조의5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5(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13조의5 중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한다.)”을  

 “납부필증”으로 한다.

제13조의7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7(마대의 공급 및 판매) 

제13조의7 중 “종량제마대”를 “마대”로 한다.

제14조의2 중“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한다.)”을   

 “납부필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납부필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1,300원”을 “1,500원”으로 한다.

제30조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의 매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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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3항 관련)

 

품 명 규 격 가 격 (원)

가습기 모든 규격 무 상

개인용컴퓨터 모든 규격 무 상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무 상

냉장고 모든 규격 무 상

믹서 모든 규격 무 상

복사기 모든 규격 무 상

비디오플레이어 모든 규격 무 상

선풍기 모든 규격 무 상

세탁기 모든 규격 무 상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무 상

에어컨디셔너 모든 규격 무 상

연수기 모든 규격 무 상

오디오 모든 규격 무 상

음식물처리기 모든 규격 무 상

이동전화단말기 모든 규격 무 상

자동판매기 모든 규격 무 상

전기다리미 모든 규격 무 상

가스·전기레인지 모든 규격 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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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규 격 변 동 가 격 (원)

전기밥솥 모든 규격 무 상

전기비데 모든 규격 무 상

가스·전기 오븐 모든 규격 무 상

전기 정수기 모든 규격 무 상

전기히터(팬히터) 모든 규격 무 상

청소기 모든 규격 무 상

탈수기 모든 규격 무 상

텔레비전 모든 규격 무 상

팩시밀리 모든 규격 무 상

프린터 모든 규격 무 상

기타 가전제품 모든 규격 무 상

금 고
대 형 18,000
소 형 12,500

난 로
대 형 5,500
소 형 3,500

마 네 킹 개 당 3,500

매 트 리 스
1 인 용 5,500
2 인 용 이 상 10,000

문 갑 모 든 규 격 2,500

벽 시 계
대 형 4,500
소 형 2,500

변 기 개 당 3,500

보 일 러 통
대 형 10,000
중 형 5,500
소 형 2,500

보 행 기 개 당 2,500

서 랍 장
5 단 이 상 4,500
4 단 이 하 2,500

세 면 기 개 당 3,500

소 파
대 형 5 ∼ 6 인 용 10,000
소 형 3 ∼ 4 인 용 5,500
1 인 용 ( 개 당 ) 2,500

수 족 관
대 형 12,500
소 형 4,500

식 탁
6 인 용 이 상 5,500
6 인 용 미 만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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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규 격 가 격 (원)

신 발 장 모 든 규 격 2,500

싱 크 대
대 형 4,500
소 형 2,500

오 락 기 기
대 형 6,500
소 형 3,500

온 풍 기
대 형 12,500

소 형 10,000

욕 조 개 당 4,500

유 모 차 개 당 2,500

의 류 ( 이 불 등 ) 마 대 당 2,500

의 자
대 형 3,500
중 형 2,500
소 형 1,500

장 롱
1 2 0 ㎝  장 1 쪽 18,000
9 0 ㎝  장 1 쪽 12,500

장 식 대 모 든 규 격 4,500

장 판 1 묶 음 ( 2 0 ㎏ ) 2,500

재 봉 틀 개 당 2,500

진 열 장
대 형 5,500

소 형 3,500

찬 장 모 든 규 격 3,500

책 상
양 수 , 대 형 5,500

편 수 , 소 형 4,500

침 대
1 인 용 12,500

2 인 용 이 상 18,000

카 페 트
1묶음(20㎏) 초과 4,500

1묶음(20㎏) 미만 3,500

캐 비 닛
대 형 6,500
소 형 4,500

칸 막 이 판 넬 개 당 2,500

피 아 노
어 프 라 이 트 12,500

그 랜 드 18,000

화 장 대 모 든 규 격 3,500

* 상기외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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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3]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형식(제13조의4제2항관련)

     

종  류 지   질 규   격

5백원, 1천원,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초특강스티커 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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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제24조제2항 관련)

〈산정방법〉

L당처리비용×봉투용량(L)×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

(주) 1) 쓰레기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
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 ․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
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 가격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수수료 요율은 12%를 기준으로 적용〈(L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L) × 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
제작비) × 0.12〉산정하여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판매가격은 원단위에서 절상함
6) 공급가격은 산출가격에 판매가격의 원 단위 절상으로 인한 차액을 포함 결정

<판매가격>
(단위:원)

용량(ℓ)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고
5 176 24 200
10 264 36 300
20 440 60 500
30 704 96 800
50 1,100 150 1,250
100 2,156 294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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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종량제봉투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제8조제5항)

계 수 집 운 반 비 처 리 비 단 위

25,000원 14,200원 10,800원 1톤 또는 1㎥

구 분 수 수 료 단 위

쓰레기종량제마대 사용 배출
20ℓ 1000원

1개당
50ℓ 2,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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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1. "폐기물" 이란 쓰레기·연소재·오

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

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

질을 말한다.

  1. 삭제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삭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사업장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

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

한 법률」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이하 "영" 이라 한다) 으로 정하

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

한다.

  5. 삭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3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제13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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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②시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

며, 봉투 전면에 군산시 휘장, 봉투용

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

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게재와 

뒷면에 상업광고를 제재할 수 있다.

②---------------------------------

--------------------------------

--------------------------------

--------------------------------

--------------------------------

--------------------------------

--------------------------------

-----게제------------------.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5(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

증의 공급 및 판매)①시장은 대형폐

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

필증"이라 한다)의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의5(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

---------납부필증----------------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7(종량제마대의 공급 및 판매)시장

은 종량제마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

록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의7(마대의 공급 및 판매)

 ----마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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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판매소의지정)①종량제 봉

투,마대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

증(이하 "납부필증"이라한다)을 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판매소의지정)①----------

-----------납부필증---------------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

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24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금액에 의하

여 징수하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

다.

  2.--------------------------납부

필증---------------------------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3조의2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

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 방

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

-------------------------------

------.

   가. 수수료는 가구당 1년에 1,300원으로 

하며, 가구별 금액을 합산하여 마을

단위로 부과하고 징수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의한다.

    가. --------------------1,5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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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종량제 봉투, 마대 및 대형폐기

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매수)

제30조(------------------------납부

필증--------------------)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제517호                           시     보                          2017. 8. 1(화)

- 19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3항 관련)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3항 관련)

품 명 규 격 가 격 (원)

가습기 모든 규격 무 상

개인용컴퓨터 모든 규격 무 상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무 상

냉장고 모든 규격 무 상

믹서 모든 규격 무 상

복사기 모든 규격 무 상

비디오플레이어 모든 규격 무 상

선풍기 모든 규격 무 상

세탁기 모든 규격 무 상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무 상

에어컨디셔너 모든 규격 무 상

연수기 모든 규격 무 상

오디오 모든 규격 무 상

음식물처리기 모든 규격 무 상

이동전화단말기 모든 규격 무 상

자동판매기 모든 규격 무 상

전기다리미 모든 규격 무 상

가스·전기레인지 모든 규격 무 상

품 명 규 격 가 격 (원)

가습기 모든 규격 무 상

개인용컴퓨터 모든 규격 무 상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무 상

냉장고 모든 규격 무 상

믹서 모든 규격 무 상

복사기 모든 규격 무 상

비디오플레이어 모든 규격 무 상

선풍기 모든 규격 무 상

세탁기 모든 규격 무 상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무 상

에어컨디셔너 모든 규격 무 상

연수기 모든 규격 무 상

오디오 모든 규격 무 상

음식물처리기 모든 규격 무 상

이동전화단말기 모든 규격 무 상

자동판매기 모든 규격 무 상

전기다리미 모든 규격 무 상

가스·전기레인지 모든 규격 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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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전기밥솥 모든 규격 무 상

전기비데 모든 규격 무 상

가스·전기 오븐 모든 규격 무 상

전기 정수기 모든 규격 무 상

전기히터(팬히터) 모든 규격 무 상

청소기 모든 규격 무 상

탈수기 모든 규격 무 상

텔레비전 모든 규격 무 상

팩시밀리 모든 규격 무 상

프린터 모든 규격 무 상

기타 가전제품 모든 규격 무 상

금 고
대 형 16,000
소 형 11,000

난 로
대 형 5,000
소 형 3,000

마 네 킹 개 당 3,000

매트리스
1 인 용 5,000

2인용 이상 9,000

문 갑 모든규격 2,000

벽 시 계
대 형 4,000
소 형 2,000

변 기 개 당 3,000

보일러통

대 형 9,000

중 형 5,000

소 형 2,000

보 행 기 개 당 2,000

서 랍 장
5 단 이 상 4,000

4 단 이 하 2,000

세 면 기 개 당 3,000

소 파

대형5∼6인용 9,000

소형3∼4인용 5,000

1인용(개당) 2,000

수 족 관
대 형 11,000

소 형 4,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전기밥솥 모든 규격 무 상

전기비데 모든 규격 무 상

가스·전기 오븐 모든 규격 무 상

전기 정수기 모든 규격 무 상

전기히터(팬히터) 모든 규격 무 상

청소기 모든 규격 무 상

탈수기 모든 규격 무 상

텔레비전 모든 규격 무 상

팩시밀리 모든 규격 무 상

프린터 모든 규격 무 상

기타 가전제품 모든 규격 무 상

금 고
대 형 18,000
소 형 12,500

난 로
대 형 5,500
소 형 3,500

마 네 킹 개 당 3,500

매트리스
1 인 용 5,500

2인용 이상 10,000

문 갑 모든규격 2,500

벽 시 계
대 형 4,500
소 형 2,500

변 기 개 당 3,500

보일러통

대 형 10,000

중 형 5,500

소 형 2,500

보 행 기 개 당 2,500

서 랍 장
5 단 이 상 4,500

4 단 이 하 2,500

세 면 기 개 당 3,500

소 파

대형5∼6인용 10,000

소형3∼4인용 5,500

1인용(개당) 2,500

수 족 관
대 형 12,500

소 형 4,500

식 탁
6인용 이상 5,500

6인용 미만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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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규 격 가 격 (원)

신 발 장 모든 규격 2,000

싱 크 대
대 형 4,000

소 형 2,000

오락기기
대 형 6,000

소 형 3,000

온 풍 기
대 형 11,000

소 형 9,000

욕 조 개 당 4,000

유 모 차 개 당 2,000

의류(이불등) 마 대 당 2,000

의 자

대 형 3,000

중 형 2,000

소 형 1,000

장 롱
120㎝ 장1쪽 16,000

90㎝ 장1쪽 11,000

장 식 대 모든 규격 4,000

장 판 1묶음(20㎏) 2,000

재 봉 틀 개 당 2,000

진 열 장
대 형 5,000

소 형 3,000

찬 장 모든 규격 3,000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침 대
1 인 용 11,000

2인용 이상 16,000

카 페 트
1묶음(20㎏) 초과 4,000

1묶음(20㎏) 미만 3,000

캐 비 닛
대 형 6,000

소 형 4,000

칸막이판넬 개 당 2,0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11,000

그 랜 드 16,000

화 장 대 모든규격 3,000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신 발 장 모든 규격 2,500

싱 크 대
대 형 4,500

소 형 2,500

오락기기
대 형 6,500

소 형 3,500

온 풍 기
대 형 12,500

소 형 10,000

욕 조 개 당 4,500

유 모 차 개 당 2,500

의류(이불등) 마 대 당 2,500

의 자

대 형 3,500

중 형 2,500

소 형 1,500

장 롱
120㎝ 장1쪽 18,000

90㎝ 장1쪽 12,500

장 식 대 모든 규격 4,500

장 판 1묶음(20㎏) 2,500

재 봉 틀 개 당 2,500

진 열 장
대 형 5,500

소 형 3,500

찬 장 모든 규격 3,500

책 상
양수, 대형 5,500

편수, 소형 4,500

침 대
1 인 용 12,500

2인용 이상 18,000

카 페 트
1묶음(20㎏) 초과 4,500

1묶음(20㎏) 미만 3,500

캐 비 닛
대 형 6,500

소 형 4,500

칸막이판넬 개 당 2,5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12,500

그 랜 드 18,000

화 장 대 모든규격 3,500

* 상기 외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 상기 외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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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3]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형식(제13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3]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형식(제13조의4제2항 관련)

종  류 지   질 규   격

1천원,2천원,3천원,5천원,1만원 초특강스티커 12.5*10㎝

종  류 지   질 규   격

5백원,1천원,2천원,3천원,5천원,1만원 초특강스티커 1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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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8]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제24조제2항 관련)

〈산정방법〉

L당처리비용×봉투용량(L)×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

(주) 1) 쓰레기처리비용은혼합쓰레기의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

(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및매립 ․ 소각등처리에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 가격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수수료 요율은 10%를 기준으로 적용
〈(L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L) ×
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 0.1〉 
산정하여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판매가격은 원단위에서 절상함

6) 공급가격은 산출가격에 판매가격의 원
단위

절상으로 인한 차액을 포함 결정

<판매가격>

(단위:원)

용량(ℓ)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   고
5 135 15 150
10 225 25 250
20 405 45 450
30 630 70 700
50 990 110 1,100
100 1,980 220 2,200

〈산정방법〉

L당처리비용×봉투용량(L)×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

(주) 1) 쓰레기처리비용은혼합쓰레기의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

(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및매립 ․ 소각등처리에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 가격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수수료 요율은 12%를 기준으로 적용
〈(L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L) ×
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 0.12〉 
산정하여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판매가격은 원단위에서 절상함

6) 공급가격은 산출가격에 판매가격의 원
단위

절상으로 인한 차액을 포함 결정

<판매가격>

(단위:원)

용량(ℓ)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고
5 176 24 200
10 264 36 300
20 440 60 500
30 704 96 800
50 1,100 150 1,250
100 2,156 294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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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종량제봉투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제8조제5항)

[별표 9]

종량제봉투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제8조제5항)

계 수 집운반비 처 리 비 단 위

22,400원 12,720원 9680원 1톤 또는 1㎥

구 분 수 수 료 단 위

쓰레기종량제마대
사용 배출

20ℓ 900원

1개당

50ℓ 2,240원

계 수집운반비 처 리 비 단 위

25,000원 14,200원 10,800원 1톤 또는 1㎥

구 분 수 수 료 단 위

쓰레기종량제마대
사용 배출

20ℓ 1,000원

1개당

50ℓ 2,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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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7–1328호

  군산시 군산시전화민원수수료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전화민원수수료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그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음으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시 전화민원수수료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1일까지 군산시장(참조: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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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 063-454-2533

  (3) FAX : 063-452-830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민원봉사과 민원관리계(☎ 454-2533)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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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전화민원수수료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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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민원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전화민원수수료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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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7–1329호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2.15.자 조직개편에 따라 산단민원계의 소속이 소룡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기기 신규 설치시 설치장소 결정방법 일부수정 (제3조)

      : 기기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는 인구밀집도, 효율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정한다.

     ⇒ 기기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를 인구밀집도, 

효율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산단민원센터의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책임관 변경 (제5조)

      : 단, 시청 내부와 산단민원센터에 설치된 기기는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 단, 시청 내부에 설치된 기기는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1일까지 군산시장(참조: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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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민원봉사과

  (2) 전화 : 063-454-2533

  (3) FAX : 063-452-830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민원봉사과 민원관리계(☎ 454-2533)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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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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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는 인구밀집도, 효율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정한다.”를 “시장은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를 인구밀집도, 효율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시청 내부와 산단민원센터에”를 “시청 내부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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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장소) ② 제1항 각 호의 장소

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는 인구밀집도, 효율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부시장 주

재 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설치장소) ------------

 ------------- 시장은 그 설치

유무 및 우선순위를 인구밀집도, 효율

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다. 

제5조(관리책임관) ① 관리책임관은 기기

가 설치된 장소의 관할 읍면동장으로 

한다. 단, 시청 내부와 산단민원센터에 

설치된 기기는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5조(관리책임관) ① ---------

----------------------

--------- 시청 내부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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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7–1360호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계획(2014.6)』요금적정화 목표제 기준

으로 장기적인 요금 현실화율 추진

   ▹ 군산시 현실화율 22.7%(전국 현실화율 40.4%)

 ❍ 2016년도 하수도사업이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요금인상 불가피

 ❍ 군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심의완료(‘17. 7. 19.)

 ❍ 하수도사용료 납부의 형평성을 고려한 하수도 업종 적용 보완

2. 주요내용

  ❍ 하수도사용료 업종 적용 관련 단서 조항 신설(조례 제12조제2항) 

  ❍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25%씩 5년간(2021년까지) 인상(별표1) 

3. 의견제출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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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하수과(전화 454-5455, 팩스 454-544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행정계(☎454-5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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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때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

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의〔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0월 고지분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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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생  

략)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현행

과 같음)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

라  [별표 1]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②------------------------------

--------------------------------

--------------------------------

------------------------. 다만,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때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

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

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

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17호                           시     보                          2017. 8. 1(화)

- 38 -

〔별표 1〕- 개정 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업종 오 수 량 (㎥/월)
요   금 (원)

17년도

가정용

1-20

21-30

31이상

270

380

500

일반용

1-30

31-50

51-100

101-500

501이상

390

555

665

895

1,185

욕탕용 1㎥당 335

산업용 1㎥당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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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업종
오 수 량 
(㎥/월)

요   금 (원)

2017. 9. 2018. 9. 2019. 9. 2020. 9. 2021. 9.

가정용

1-20

21-30

31이상

335

475

625

420

590

780

525

740

975

655

925

1,220

820

1,155

1,525

일반용

1-30

31-50

51-100

101-500

501이상

485

690

830

1,115

1,480

605

865

1,035

1,395

1,850

760

1,080

1,295

1,745

2,310

950

1,350

1,620

2,185

2,890

1,190

1,690

2,025

2,730

3,615

욕탕용 1㎥당 415 520 650 815 1,020

산업용 1㎥당 450 560 700 875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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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7-9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내초
쓰레기
매립장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내초동
201-7 일원

276,553 증)39,331 315,884 전북고98(‘94.3.28)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내초
쓰레기
매립장

•면적 : 276,553㎡→315,884㎡
(증39,331㎡)

•현 폐기물매립장의 잔여용량
부족으로 매립장 확장을 통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사업추진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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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7-9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종합
의료시설

군산시 조촌동
671-13 일원

14,564 감)101 14,463
전북고시
2014-188
(2014.07.18)

 ※ 건폐율(60%)․용적율(250%)․높이(10층)에 관한 결정사항은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병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동군산
병원

•면적 : 14,564㎡→14,463㎡
(감101㎡)

•지역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병원 증축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 일부 조정 필요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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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7-98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주     소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성명(법인명) 군산시장

하 천 명 칭 경포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점 용 목 적

- 전북 군산시 금동 273-33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토출

관로 설치(2×2×2련, 방류부)

점 용 면 적 영구 8㎡, 일시 139㎡

최초허가일 2016년 12월 20일

점 용 기 간
영구점용 : 2016. 12. 20 ~ 영구

일시점용 : 2016. 12. 20 ~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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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7-129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6-106(2016.08.19.)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한 도시

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수송동 828-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11)사업

   나. 명 칭 : 수송동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대지면적 : 1,500㎡

   나. 건축규모 : 주차전용건축물 1동/4층 (건축면적 1,329.3㎡, 연면적 4,14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조금경, 박문호 

   나. 주 소 : 군산시 서당길 11, 113동 601호(구암동)

 5. 사업기간 : 2016. 8. 19. ∼ 2017. 7. 6.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제517호                           시     보                          2017. 8. 1(화)

- 44 -

군산시 공고 제2017-1294호

군장산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군장산단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위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안전총괄과 454-386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해예방사업

   나. 명 칭 : 군장산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성 명 : 군산시장(안전총괄과)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3, 15번지 일원

   나. 사업량 : 유수지 제방 보수 L=0.995㎞

      (복합쉬트파일(U-450×150×6T) 980m 설치, C.G.S 공법보강 15m)

   다. 사업비 : 5,765백만원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7. 8월 ～ 2018. 12월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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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
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군산시
비응도
동

3 도 29,327.9 1,440 군산시

2 “ 15 도 39,722.2 52.5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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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7-1315호

개정~옥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계획(열람) 공고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개정~옥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편입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개정~옥산간 
도로확포장공사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 옥산면 

남내리

도로확포장 L=2.3km B=8m, 
교량 1개소 재가설

2010년 ~
2018년 군산시장

2.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장소

   ☞ 군산시 건설과 도로계획계(☎063-454-3582)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보상시기 : 공고일로부터 보상협의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 보상금액은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하고 개별 협의 후 현금으로 보상금 지급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 ⇒ 손실보상협의요청

6. 토지 및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군산시 개정
면 옥석리 663-36 답 83.0 83.0

2 〃 663-37 답 18.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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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수취

인의 주소변경 등으로 반송될 경우 보상계획 공고(통보)에 갈음합니다.   

   ☞보상업무관련 문의: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계획계(☎063-454-358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8. 편입토지조서

 소  재  지 지        번

개정면 옥석리 663-36, 6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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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7-133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고시 2015-27호(2015.02.13.)로 우리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38호선외 2개노선)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서류 열람후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께서는 열람기간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8일

                                               군 산 시 장

                                                   

 1. 열람기간 : 2017. 7. 28. ∼ 2017. 8. 11.

 2.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3층)

 3.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40-4번지 일원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변경전) 군산시 당북리 에스엠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중로2-138호선외 2개노선)개설공사

     (변경후) 군산시 당북리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중로2-138호선외 2개노선)개설공사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분할측량 결과 반영

 6. 사업시행자(변경)

   (당초) 가.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43-7 ,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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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에스엠주택건설 주식회사 대표 장길현

         나.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51, 5층(대산빌딩)

             성명 : 유한회사 디앤에스 대표 유민섭

   

   (변경)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43-7 , 5층

         성명 : 에스엠주택건설 주식회사 대표 장길현

 7.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2015. 03. 02 ～ 2017. 08. 31.

    (변경)  2015. 03. 02 ～ 2017. 11. 30.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붙임조서 참조

 9.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 생략

 10.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구분 노 선 명 실시계획인가(당초) 실시계획인가(변경) 증감폭원(m) 연장(m) 면적(㎡) 폭원(m) 연장(m) 면적(㎡)
도로

중로2-138 15 192 2,743 15 192 2,744 증 1㎡
소로2-612 8 111   925 8 111   923 감 2㎡
소로2-619 8 37   323 8 37   324 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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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분할측량)

  1) 중로2-138호선 (변경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지곡동 48 54 전 20 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 지곡동 48 56 대 5 5 신후상 군산시 지곡동 48-17

3 지곡동 48 57 전 48 48 신후상 군산시 지곡동 48-17

4 지곡동 49 8 전 337 337 이명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07, 513동 1702호

(성복동, 성남마을벽산아파트)

5 지곡동 49 10 전 1 1 국(재무부)
6 지곡동 50 1 전 5 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 옥산면당북리 935 16 답 12 1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8 옥산면당북리 935 8 답 57 5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9 옥산면당북리 937 2 대 1 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0 옥산면당북리 938 1 전 162 16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1 옥산면당북리 940 4 전 252 252 안태호 군산시 영동로 28-1(영동)

12 옥산면당북리 941 2 대 826 82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 옥산면당북리 941 6 대 101 101 안태호 군산시 영동로 28-1(영동)

14 옥산면당북리 942 20 대 7 7 
이명숙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21, 204호(갈마동 썬빌리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5 옥산면당북리 942 21 대 122 122 
이명숙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21, 204호(갈마동 썬빌리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6 옥산면당북리 943 3 전 420 4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7 옥산면당북리 944 1 묘 171 17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8 옥산면당북리 945 6 묘 79 79 이명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100 가든하이

츠 202동 1202호

19 옥산면당북리 945 7 도 25 25 미등기
20 옥산면당북리 947 4 대 22 2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1 옥산면당북리 994 15 도 71 71 국(농수산부)
계 21필지 2,744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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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로2-612호선 (변경후)

     
   3) 소로2-619호선 (변경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당북리 945 11 대 70 70 이명순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0로 11, 

401호(예천동)

2 옥산면당북리 945 12 묘 99 99 이명순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0로 11, 

401호(예천동)

3 옥산면당북리 945 13 묘 21 21 이명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100 가든하이

츠 202동 1202호

4 옥산면당북리 946 5 대 41 4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5 옥산면당북리 946 6 전 72 7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6 옥산면당북리 950 6 대 31 3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 옥산면당북리 950 7 대 59 59 국(재무부)
8 옥산면당북리 951 6 전 174 174 이명순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0로 11, 

401호(예천동)

9 옥산면당북리 951 7 전 51 51 이명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100 가든하이

츠 202동 1202호

10 옥산면당북리 953 11 전 3 3 이명순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0로 11, 

401호(예천동)

11 옥산면당북리 957 38 도 436 26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2 옥산면당북리 957 40 답 1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 옥산면당북리 959 14 도 19 19 군산시
14 옥산면당북리 959 16 도 1 1 군산시
15 옥산면당북리 994 21 도 20 20 국(농수산부)
계 15필지 1,098 923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당북리 956 19 도 133 133 군산시
2 옥산면당북리 957 38 도 436 17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3 옥산면당북리 959 12 답 16 1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계 3필지 585 324


